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01.29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대법원은 2026. 1. 29.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3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2026. 1. 29.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

A회사는 경영성과 보상 차원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약 14년간 매년 노동조합과 별도 합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기준

을 정해왔습니다. 지급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당기순이익 등의 목표달성률에 연동되었습니다. 퇴직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경

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업무성과로서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매년 한 차례씩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지급의무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의 실현’을 지급의 절대적인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

로제공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들이 근로제공을 통하여 통제하거나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로서,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

급 여부와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부정

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Supreme Court Rules Performance Bonus Should Not Be Included In Average Wages To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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